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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
가.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(2017/4/21개정·시행)

1) 목적 

계열사 투자 부적격 증권의 펀드 등 편입 제한 규제 등 2013년 4월 도입한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의 일몰이 ↻↻

도래함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기 위함

코스피200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승수 인하(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방안 관련)에 맞춰 동 상품의 미결제약정 대량↻↻

보유 보고대상 기준을 조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 일몰 연장(부칙 신설)↻↻

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의 일몰을 각각 2년씩 연장함――

 	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<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>

• �펀드 판매사의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 한도 50%(∼‘17.4.22) 

•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 부적격 증권 투자권유 제한(∼‘17.10.22) 

•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 부적격 증권 펀드·신탁·일임 편입 제한(∼‘17.10.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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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내파생상품 대량보유 보고 기준 조정(6-29조)↻↻

코스피200 선물·옵션 파생상품의 거래승수가 1/2로 인하(‘17.3월)됨에 따라 동 파생상품의 경제적 실질 등을 ――

감안하여 미결제약정 대량보유 보고대상 및 변경 보고대상 기준을 2배 상향 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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